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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자가‧격리조치 등 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
(제11조 제1항)

▣  광주지방검찰청(코로나19 대응단)은 금일(3. 27.)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

하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어 자가치료․격리조치 및 입원치료조치를 

받던 중 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2건 2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
Ⅰ 감염병예방법위반사건 개요

피고인 A(23세, 헬스트레이너)

- '20. 2. 16.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코로나19 확진자(31번)와

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

(2. 21.~3. 1.)되었으나 2. 24.~2. 26. 주거지를 이탈하여 근무지인 B휘트니스

센터에 출근하는 등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위반

피고인 B(23세, 무직)

- '20. 2. 22. 19:32경 ‘신천지 신자로서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

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’는 피고인 주장에 따라 감염병의사환자로

분류되어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한

후 약 59분 동안 광주 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조치 위반



피고인 A 관련(광주 거주)

- ’20. 2. 26. 광주 서구 보건소 수사의뢰 [광주서부경찰서]

- ’20. 3. 12. 사경 기소의견 송치

- ’20. 3. 12.~20. 검찰, 피의자 조사 등 보강수사

※ 피고인 A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

피고인 B 관련(의정부 거주)

- ’20. 3. 4. 광주동부경찰서, B 입건(112신고)

- ’20. 3. 16. 사경 기소의견 송치

- ’20. 3. 16.~25. 검찰, B의 대구방문 여부 등 보강조사

※ 피고인 B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었으며, B의 중국인 접촉 및 대구

방문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

광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업무 수행을 위해

코로나19 대응단(단장 검사장)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

하고 관련 범죄대응을 강화하였음

우리 청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및 사회

봉사 대체제도 확대,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을

적극 전개할 예정임 ▨

Ⅲ 참고 사항  

Ⅱ 수사 경과


